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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주 문

○ 자치구 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 인 책정을 하여 2005년 8월

4일에 「공직선거법」으로 정한 이후 개선되지 않은 시 도별

자치구 시 군의회의원 총정수를 실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

할 것을 건의함.

2.제안이유

○ 인천 역시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3년 7월말 재 25,580명

으로 6개 역시 가장 많고, 국 17개 특  역시도 경기

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 을 보이고 있음.

○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인천 역시 보다 인구수가 361,347명

은 구 역시 의원수는 오히려 4명이 많으며,6개 역시

가장 많은 의원정수를 갖고 있는 부산 역시는 유일하게 의원

1인당 인구수가 20,000명을 돌고 있음.

○ 반면,인천 역시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 자치구별

인구수 비 의원정수의 불균형으로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한 상황

이나 「공직선거법」에서 의원정수를 불합리하게 한정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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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에 지방자치단체내 자치구 군간 의원정수를 늘리기 한

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여 반목을 조장하고 있으며,주민들의

입장에서도 원하는 지역 표를 뽑을 권리를 원천 으로 박탈

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에 맞도록 합리 으로 개정할 것을

건의함.

3.이 송 처

안 행정부, 앙선거 리 원회,국회,새 리당,민주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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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구 시 군의회의원정수의합리 책정 구건의안

우리나라는 「공직선거법」에 의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

구 시 군의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을 객 기 에 따라 공정하게

처리하기 하여 선거구획정 원회를 설치 운 하는 등 선거구

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

그리고 시 도의회의원 선거구의 경우에만 자치구 시 군 는 국

회의원지역구를 분할 획정하도록 정함에 따라 게리맨더링의 험

성을 임으로써 별도 선거구획정 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감소되어

입법권자가 「공직선거법」으로 직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인천 역시의 경우에도 「공직선거법」에서 정한 자치구 군의회의

의원정수인 112명 범 내에서 각 지역별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으나

자치구 군의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에 인 향을 미치는 의원

정수를 2005년 8월 4일에 「공직선거법」으로 정한 이후 개정하지

않아 실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인천 역시 인구는 2013년 7월말 재 2,864,951명으로 의원

1인당 인구수는 25,5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이는 6개 역시의

의원 1인당 인구수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수 이며, 국

17개 특  역시도를 비교할 때도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

많은 의원 1인당 인구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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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시 도와 비교하면 인천 역시 보다 인구수가 361,347명이

은 구 역시는 의원수가 116명으로 오히려 4명이 많은 실

이고,6개 역시 가장 많은 의원정수를 갖고 있는 부산 역시의

경우에는 역시 유일하게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0,000명을 돌고

있습니다.

더구나,이러한 불균형은 최근 각 자치단체의 인구수 증감추

이를 볼 때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상되어 그 심각성에 한

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국 각 시 도에서는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지는 자치구 군

의회 의원선거에 비하여 선거구 재획정을 검토해야 하는 시

으로서 인천 역시의 경우,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행정동이 신

설되어 의원 1인당 4.5배가 넘는 인구편차를 보이는 선거구가

발생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인구수 비 의원정수의 불균형으로

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그러나 「공직선거법」에서는 의원정수의 산정에 실이

반 되지 않고,합리 이지 못한 기 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방

자치단체내 자치구 군간 의원정수를 늘리기 한 불필요한 경쟁을

유발하여 반목을 조장하고 있으며,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원하는

지역 표를 선출할 권리를 원천 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

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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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인천 역시의회는 자치구 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 인

책정을 하여 2005년 8월 4일에 「공직선거법」으로 정한 이후

개선되지 않은 시 도별자치구 시 군의회의원 총정수를 실에

맞도록 조속히 개정할 것을 앙기 (안 행정부)와 앙선거

리 원회,국회,새 리당 민주당에 강력히 건의합니다.

2013.9. .

천광역시 회 원 동


